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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에서는 1991년부터 매년 2회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
로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총 127개 직종의 일평균 임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동 조사의 결과는 정부기관 발주공사 및 건설업체의 원가계산,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기
관에서는 공사 설계 시 노무비 단가 산정 등 주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설현장 임금 및 건설 경기 동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의의 

■      건설현장 127개 직종의 임금을 조사하여 매년 2회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건설현장 임금 및 경기 동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2. 목적 

■      건설부문의 시중임금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서 실지급하는 직종별 임금을 공표하여 공공공사 예
정가격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시중임금 적용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건설공사 현장노무관리 담당자가 직접 임금지급대장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근거로 하도급분을 포함하
여 각 직종별 실지급임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조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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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및 공표주기

■      공표 일정 : 연 2회 조사 및 공표
-   매년 5월, 9월 중 지급된 실지급임금을 조사하여 연 2회 공표(9.1, 1.1)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조사대상 임금 5월 임금 9월 임금

조사기간 6.1~6.30 10.1~10.31

공표일 9.1 (익년) 1.1

■      공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5. 조사범위 

■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      문화재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6. 조사 직종 수 : 총 127개 직종

■      일반공사 관련 직종 :  보통인부 등 91개
■      광전자 관련 직종 : 광케이블설치사 등 3개
■      문화재공사 관련 직종 : 도편수 등 18개
■      원자력공사 관련 직종 : 원자력용접공 등 4개
■      기타 직종 : 코킹공 등 11개

7. 표본설계

■      모집단
-   목표모집단 :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근로자
-   조사모집단 : 건설공사(종합 및 전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공사, 원자력공사 등 2,000개 현장
의 건설근로자

■      표본설계
-   조사표본 수 : 2,000개 현장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시공실적금액별 유의할당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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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의 조사기준

 ■      5월, 9월분 임금. 해당 월 중 근로한 대가로 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지급한 임금을 조사함.

9.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8시간환산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8
8+(총작업시간 - 8 점심시간 - 간식시간)×1.5*

* 8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10. 2023년 하반기 공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      최근 5월에 조사된 임금을 9월 1일에 발표하였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
은 직전반기대비 3.95% 상승하였고, 전년동기대비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단위 : 원, %)

직종 수
공표일 변동률

2023.9.1 2023.1.1 2022.9.1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직종 127 265,516 255,426 248,819 3.95 6.71

일반공사직종 91 253,310 244,456 237,006 3.62 6.88

광전자직종 3 406,117 388,623 379,757 4.50 6.94

문화재직종 18 309,641 292,142 286,364 5.99 8.13

원자력직종 4 242,393 234,019 239,564 3.58 1.18

 ■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
반기대비 3.62% 상승하였고, 광전자 4.50%, 문화재 5.99%, 원자력 직종은 3.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라 숙련공 위주의 채용이 선호되고 있어 숙련공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폭이 컸음. 또한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문화재 및 광전자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
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건설기성이 전반기 조사시점인 2022년 9월 대비 2023년 5월에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도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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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 전체
건축공사

토목공사
발주기관별

주거 비주거 공공 민간

2023.5 14,476 11,221 7,134 4,088 3,255 2,382 12,095

2022.9 12,791 9,791 6,196 3,595 3,000 2,129 10,662

증감률(%) 13.2 14.6 15.1 13.7 8.5 11.9 13.4

 ■      세부직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주요 15개 직종 중 형틀목공, 건설기계운전
사, 건축목공, 철근공, 특별인부, 콘크리트공 등은 전년동기대비 11.6%, 11.1%, 10.31%, 9.1%, 8.4%, 8.2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건설업 주요 15개 직종의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7.8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건설업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
  (단위 : 원, %)

직종

2023.9.1 공표

2023.1.1 

공표

2022.9.1

공표임금
변동률

직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 작 업 반 장 204,626 3.58 6.94 197,546 191,344

2 보 통 인 부 161,858 3.05 5.33 157,068 153,671

3 특 별 인 부 208,527 5.61 8.40 197,450 192,375

4 비 계 공 281,721 1.28 4.71 278,151 269,039

5 형 틀 목 공 274,955 6.11 11.60 259,126 246,376

6 철 근 공 261,936 3.90 9.10 252,113 240,080

7 콘 크 리 트 공 255,373 4.14 8.21 245,223 235,988

8 조 적 공 250,950 3.43 7.34 242,636 233,781

9 건 축 목 공 267,639 5.07 10.31 254,714 242,631

10 방 수 공 206,323 3.46 7.67 199,427 191,620

11 미 장 공 256,225 1.69 6.83 251,976 239,846

12 타 일 공 269,214 4.11 6.23 258,576 253,427

13 도 장 공 249,977 3.28 6.01 242,035 235,799

14 배 관 공 224,209 4.71 7.66 214,118 208,255

15 건설기계운전사 255,803 5.14 11.10 243,295 230,245

평균 241,956 3.89 7.87 232,897 224,298

주 : 주요 15개 직종은 공사에 많이 투입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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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발표된 평균임금 현황

2021.9.1

(2021년 5월)

2022.1.1

(2021년 9월)

2022.9.1

(2022년 5월)

2023.1.1

(2022년 9월)

2023.9.1

(2023년 5월)

전체직종(127) 235,815 242,931 248,819 255,426 265,516

일반공사직종 223,499 231,044 237,006 244,456 253,310

광전자직종 357,168 365,485 379,757 388,623 406,117

문화재직종(18) 276,915 283,907 286,364 292,142 309,641

원자력직종 229,990 230,632 239,564 234,019 242,393

기타직종(11) 239,470 245,273 252,767 257,558 2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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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기업명 H사(사단법인 협회)

업종/주요제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설설계용역 및 안전 컨설팅

기업 설립일 1989년 7월

본사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최근 사업동향

●   주요사업 : 국내 최초로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를 실시, 안전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장 안전진단, 

건물설계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주요고객 : 2022년 기준 600여 건이 넘는 국내 대형건물(제2롯데월드 등)의 안전진단 및 

안전컨설팅(현대건설, 삼성엔지니리어링 등)을 실시 중임.

재무현황

(2022년 기준)

매출동향
2020년 80억 → 2021년 91억 → 2022년 101억 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영업이익 2020년 2억 → 2021년 7억 → 2022년 13억 원으로 증가추세임.

인력현황

직원 평균 

근속연수
약 8년

고용현황 2020년 70명에서 2022년 72명 수준으로 전체 인력 변동은 크지 않음(정규직 기준)

연령 및 직급 현황

연 령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19명(23.5%)

15명(18.5%)

8명(9.9%)

19명(23.4%)

20명(24.7%)

직 급

계약직, 2%
운전기사, 1%

사원, 6%

기사, 11%

주임, 9%

대리, 9%

과장, 10%

차장, 6%

부장, 9%

국장, 9%

본부장, 4%

전문위원, 15%

기술연구원장, 
1%

고문, 4%

이사, 1% 부회장, 
1%

회장, 
1%

명예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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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계 개편 배경

 ■      안전 관련 법 개정으로 부서별 업무량 폭증
-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의무가 강조되면서, 건
설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H사에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이나 공공시설을 보
유한 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위탁이 증가하였음.

-   또한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 시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업무까지 H사가 수주하게 되어 부서별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

 ■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인력부족과 초과근로 발생
-   H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사들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이나 안전관리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규 사업체들이 증가하였음.

-   안전진단 관련 분야의 시장 전망이 성장세로 들어서면서 그에 따라 경쟁사들도 증가하고 안전 관련 전
문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3년 이하의 H사 직원들이 경쟁기업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거나 대형 건설업
체나 신설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제안이 들어오게 됨.

-   매년 전문기관이 100여 개 이상 증가하고 시장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간 전문인력의 점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연차이면서 하위직급에서의 이직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함.

-   H사는 그간 사업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탓에, 특별히 이직이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
고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당장의 인력이탈이 증가하고 부서에서도 인력부족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
자 기존의 임금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됨. 

[그림 1] 안전진단 관련 전문기관들의 증가현황

 ■      임금관리의 적법성도 갖추면서, 장시간 근로도 줄여야 하는 상황
-   H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기술전문직이 60여 명으로 전체 인원의 80% 이상)하는 데 집
중하다 보니 인사제도나 임금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렵고, 부서별로 업무특성이 다양하며 예산
도 각각 책정되어 있으며 임금항목이나 임금수준이 모두 달라 회사의 이름은 하나지만 여러 회사가 있
는 것으로 오해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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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사의 부서별 임금구성 항목

부서별임금구성항목 (기본급은 공통임금항목)

기획관리부토목사업부

기타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건축사업부 기술교육사업부

업무수당 책임수당

특별수당 실적수당

업무실적비 강사료

영업활동비

안전관리계획서검토

기술지도/컨설팅점검

기타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기본급 기본급

기본급 기본급

-   또한 부서별로 임금항목이 통일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수준이나 임금지급방법을 통일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현장 근무로 인해 건축사업부와 기술교육부의 연장근로
시간이 많아 실제 지급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충분한지도 확인이 필요하였음.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39시간 및 휴일근로 12시간에 대하여 이미 정해진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도 매월 야간근로의 발생으로 1인당 20만~50만 원 내외의 추가적인 수당지급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음.

-   H사는 직무별 적정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근로시간이 부서마다 상이하고 최근 수주 

증가로 건축사업부의 업무가 폭증하여 연장근로시간이 법적 한도에 이르는 등 임금관리와 동시에 부
서별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음.

-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내부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에서 H사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련 제도개선이 시작되었음.

   

2. 포괄임금제 개선과 성과급제 도입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1) 포괄임금제 개선을 통한 적법한 임금지급 방법 마련

 ■      임금체계 개선에 앞서 포괄임금제부터 적법하게 개선
-   H사가 이직을 방지하고 임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였지
만, 부서별 또는 개인별 임금수준의 차이(연장근로수당을 최대한도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부서 

또는 개인이 발생)를 조정하는 방안이나 승진자보다 하위직급의 연공이 높은 직원의 임금이 더 높은 

임금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 요구되었음.

-   이에 임금체계 개선 절차를 포괄임금제부터 점검하고 개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연공급 임
금체계에서 나타나는 직급별 임금역전 현상(조기에 승진한 상위직급보다 근속이 높은 하위직급 직원
의 기본급이 높은 문제)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은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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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절차 수립

포괄임금제 개선 Incentive 설계 비금전적 보상설계

1 3 4

 현행 포괄임금제 적법성 분석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근로시간
발생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

 임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근로시간
대비 적정임금수준 조정방안 설계

※ 포괄임금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규정개정 및 근로계약서 개선을 포함

 인센티브 재원 마련을
위한 공통 수당 제도
분석

 부서별 다양한 수당
제도 분석

 수당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통폐합하여
인센티브로 전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활동

 경쟁사 복리후생 분석 및
비금전적 보상제도 검토

 재원분석을 통한 실제
도입가능한 비금전적
보상제도 우선순위 검토

 즉시 실천 가능한
복리후생제도 유형결정
및 도입시기 결정

노사의견 수렴 및 구성원
임금개선에 대한 합의

부서별 자료 취합, 전달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도입 가능성 및 도입시기 결정구성원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Pay-band 설계

2

 기본급 수준 및
포괄임금 개선에 따른
기본급 범위 조정방안
검토

 도입 가능한 기본급
Pay-band 범위
시뮬레이션

 Pay-band 확정

-   H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매년 직급별 정기인상), 직급별 임금테이블(직급별 초
임을 정한 후 정기승급의 적용사항이 있음)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누적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함께 

일찍 승진(직급 간 임금테이블 이동)한 직원보다 하위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의 기본급이 높게 되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한편 직무별 근로시간이 다양해서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어렵
다 보니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휴일근무시간을 사전에 정하여 법정수당(고정OT수당)을 지급하
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게 되었음.

-   즉 연공급 임금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기본급 이외 법정 제수당 산정 시에는 매번 불규칙적으로 발생
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부서별로 고정시간(부서별 최대 51시간 범위 내)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하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와는 달리 건축사업
부와 기술교육사업부서에서 최근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시간(고정OT)이 법이 정한 최대한도에 이르
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부서별 직무와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부터 진행
-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ⅰ)근로계약서에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임금명세서에서 기
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ⅱ)기본급 외에 정액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유형1)이 있는
데, H사는 주당 40시간 이외에 연장근로시간을 1주당 12시간 범위 내에서 포괄 산정하고 수당으로 일
괄지급하는 ⅱ)의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음.

[그림 4]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시간
규정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08:30~17:30 로서 휴게시간(중식 11:30~12:30)을제외하고, 1일 8시간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각 및 휴게시각은 업무상 사정 및 현장 상황 등
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사업장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의 동의하에 법정 1주12시간의 연장근로 및
매월 1회 무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 근로할 수 있다

1)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2017.10) 및 보도자료 참조(2022.12) 참조. 포괄임금제는 ⅰ)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 등을 기본임금과 구분 없이 모두 포함(정액급 또는 수당을 모두 합친 정액수당)하는 포괄임금 계약, ⅱ)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
두 또는 일부를 각각의 개별수당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 계약 등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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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사의 임금명세서를 실제로 살펴보면, 주4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면
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또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서별로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정도가 다
르지만 일단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부서의 경우(건축사업부와 기술교육사업부) 지급기준(주로 연
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금액 수준(연장 39시간, 휴일 12시간에 해당)이 유사한 특징을 보임.

 [그림 5] H사의 근로시간 및 임금항목별 지급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2023년 적용 기준)(부서별 고정OT발생분)

임금구성 비율 

(기본급 및 법정수당 기준)
66.9% 13.5% 15.0% 4.6%

 9,620원 기준 

(기타수당 포함 시 

증가될 수 있음) 

월급여 합계 : 2,501,200원 

(기타수당 제외)
1,673,880 336,700 375,180 115,440 

월 평균 근로시간 합계 174 35 39 12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이외에는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별도규정이나 매뉴얼은 없으며,2) 회사에서 지
문기록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자료로는 주로 퇴근시간 중심으로 기록이 남아 있
었고, 기술교육부의 개인별 근로시간은 기술적 문제로 근태기록 데이터에 저장되지 않아 현장에서 발
생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지문기록만으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그림 6] 실제 연장근로 발생 현황 데이터(건축 및 토목사업부 기준) 

건축사업부근로시간기록 토목사업부근로시간기록

-   지문기록 이외에도 인터뷰 등을 통해 H사의 부서별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나 휴
일근로가 모든 부서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단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부서에 대
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대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기획관리부와 토목사업부의 경우 직무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OT를 임
금항목에서 별도로 두지는 않았으며, 건축사업부와 기술교육사업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해도 

그 시간을 매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월 기준 고정OT수당(월기준 최대 51시간 범위)을 지
급하게 된 것임.

2)  H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지급 시 수당항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괄임
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
하는 때에는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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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근로시간 확인
-   H사는 기본급에 연장근로 등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하
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기본급과는 별도로 고정OT수당으로 산정하였는데, 포괄
임금제 유형 중 기본급 외에 정액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
에 따른 법정수당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시간이나3) 그 수당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수준을 사전에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H사는 사무직과 현장근
무가 섞여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관리부서를 제외하고 현장근무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특정하게 발
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임.4) 

-   H사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줄이는 방향에는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
음. 다만 고정OT수당을 일시에 또 일괄적으로 없앨 경우 전체 임금총액 대비 약 26% 정도의 임금감소
가 예상되었으며, 이는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사후 정산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임금수준보다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소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한 후에 발생이 확실한 최
소의 연장근로만큼을 고정OT수당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함.

 ■      고정OT수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대안 선택
-   H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서 월 기준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
으며, 향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산정하는 수당계산이 동일하므로 연장근로로 통일하고, 일부 부서
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를 지나서 근무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특정 일에 밤
늦게까지 길어질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반영하는 대안을 검토함.

-   즉 고정OT수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임금감소 측면에서 노사 간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근로가 

확실시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와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임금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휴일근무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만을 고정OT수당 

임금항목으로 설정한 후에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였음.

-   이 과정에서 다소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고정OT수당만큼을 그대로 보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연장근로
와 야간근무 시 발생하는 최소 시간만을(거의 모든 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 고정OT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안을 채택함(기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합산한 51시간에서 연장근로를 27시간으로, 야간근
로를 7시간으로 반영하는 2안으로 협의함).

3)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ⅰ)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재량으로 결정하고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ⅱ) 기상 또
는 기후 등 자연조건에 좌우되어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ⅲ)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ⅳ)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함(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참조, 고용노동부, 2017.10).

4) 경제단체 조사(대한상의,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2023.9)에 따르면 H사와 유사하게 300여 개 조사대상 기업 중 ‘근
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
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에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 ‘생산·현장직’
(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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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정OT수당의 단계적인 조정을 통한 포괄임금제 개선대안 마련 

임금구성 내역
(통상시급 가정 : 9,620원)

소정근로임금
(주휴수당 포함)
현행 유지

기존 고정OT 기존
월급여
합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임금구성 비율
(성과급 및 기타수당 제외)

2,010,580 562,770 173,160 2,746,510 

월 평균 근로시간 합계 209 39 12 260 

개선 방안 (단위 :원, 시간) 개선 시 기존
임금 및 근로시간

증감 비율연장근로 야간근로

1안

(수당) 317,460 43,290 -14%

(시간) 22 9 -8%

2안
(수당) 389,610 33,670 -11%

(시간) 27 7 -7%

3안
(수당) 432,900 48,100 -9%

(시간) 30 10 -4%

-   통상적인 근로시간만으로 업무수행이 완료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H사의 업무특성 때문에 부서별로 발생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최소기준으로 인정하여 연
장근로와 그 수당의 일부는 고정OT수당으로 남겨두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특히 

휴일근로)는 임금관리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급적 서면으로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당을 재산
정·지급으로써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였음.

-   한편 예산은 부서별로 다르게 관리할지라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은 근
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서 전체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지급기
준(통상시급 적용)을 정하고, 법정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기준을 전 사업장
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

2) 기본급의 Pay-band 도입과 성과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직급별 Pay-band 설계를 통해 기본급의 범위를 설정
-   기본급과 구분되는 제수당의 문제는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법정 제수당과 기타수당 기준을 마
련하고, 과도하게 정해진 고정OT수당을 실제 발생하는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최소범위에서 고정OT수
당으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연공급 특성을 가지는 기본급 임금체계
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H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금체계는 직급 기준으로 기본급 수준을 정한 후, 매년 물가인상률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률(상위직급 인상액이 상대적으로 큼)로 인상되는 임금구조로 볼 수 있음.

-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슈는 ⅰ) 직급별로 기본급을 책정한 후에 근속 기준으로 누적
(base-up) 인상되며, ⅱ) 일찍 승진을 할 경우 승진가급이 크지 않아 하위직급에서 근속이 높은 직원보
다 상위직급에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ⅲ) 매년 정률 임금인상 적용(하후상박임
에도 불구)으로 인해 고임금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임.

-   이상의 세 가지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ⅰ), 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의 기본급 테이블보다는 Pay-band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직급별 기본급을 Pay-band의 최저값으로 설정한 후 임금범위를 상하한값으로 확장
-   기본급을 직급별로 정한 후 물가인상률만 적용하다 보니 동일직급 내에서 근속이 낮은 직원은 근속이 

높은 직원의 기본급을 따라 잡을 수 없으며, 경력직이 들어와도 동일직급 내에서 근속이 오래된 직원의 

기본급 수준을 상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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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기준으로 정률인상 시 기본급이 누적인상되며, 하위직급에서 정률인상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직원보다 승진을 빨리 한 상위직급 직원의 기본급이 낮은 경우가 발생함.

-   연공급이 아닌 임금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매년 인건비 인상은 발생하겠지만 인건비 인상분의 대부분을 

고직급-장기 근속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하위직급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H사의 기본급 범위를 Pay-band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포
괄임금제를 개선하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기존보다는 고정OT수당이 감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감소분을 총인건비 재원에서 삭감하기보다는 기본급의 상한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결과적으로 Pay-band형 기본급 구조를 만들면서 ⅰ) 단일 기본급 적용보다는 직급별로 상하한 범위 내
에서 기본급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으며, ⅱ) 각 직급 내에서는 기본급 수준의 상하
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금수준 관리가 가능하며, ⅲ) 특정 하위직급(대리)에서 근속을 높여가도 상위
직급의 임금수준을 역전할 수 없도록 하였음(국장급은 준임원이므로 직급별 Pay-band에서 크게 고려
하지 않았음).

[그림 8] 직급별 기본급 테이블을 Pay-band형 기본급 구조로 개선

직급 최대 (max) 최소 (min) 최대-최소
사원 27,350,000 24,750,000 2,600,000

주임 30,000,000 28,040,000 1,960,000

대리 33,000,000 30,790,000 2,210,000

과장 40,300,000 33,660,000 6,640,000

차장 42,780,000 39,070,000 3,710,000

부장 48,960,000 43,020,000 5,940,000

국장 52,630,000 50,800,000 1,830,000

(연간, 단위: 원)■ 직급별기본급(Pay Band) 범위 (개선 후)

27,350,000 

52,630,000 

20,000,000

25,000,000

30,000,000

35,000,000

40,000,000

45,000,000

50,000,000

55,000,000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국장

평균

•직급별 임금 조견표 적용 후 매년 직급별 임금인상 실시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직급별 기본급 인상)

<연도별 직급기준 기본급 적용표>

직급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
사원

고졸
사원

기
본
급

4,532 4,148 3,740 3,308 2,924 2,768
2,528/
2,432

2,236

■ 현황및 이슈 (개선 전)

•승진 시 직급별 임금조견표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될 경우 직급 간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함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향후 고임금자에 대한인건비

부담 발생

(월, 단위: 천원)

As-Is To-Be

중간값

[그림 9] H사의 기본급 범위(Pay-band) 구조
(연간기준, 단위 : 원)

[개선]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Maximum 52,630,000 48,960,000 42,780,000 40,300,000 33,000,000 30,000,000 27,350,000 

Midpoint 51,715,000 45,990,000 40,925,000 36,980,000 31,895,000 29,020,000 26,050,000 

Minimum 50,800,000 43,020,000 39,070,000 33,660,000 30,790,000 28,040,000 24,750,000 

Range-Spread 4% 14% 9% 20% 7% 7% 11%

Overlap -101 % -4 % 33 % -10 % -36 % -35 %

52,630,000 

48,960,000 

42,780,000 

40,300,000 

33,000,000 

30,000,000 

27,350,000 

20,000,000

25,000,000

30,000,000

35,000,000

40,000,000

45,000,000

50,000,000

55,000,000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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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사의 Pay-band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직급 간 중첩범위가 차~과장 직급 간에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직급기준 기본급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승진가급을 미미하게 운영하다 보니 직급 간 임금역
전 현상이 발생하여 하위직급이 상위직급보다 높은 기본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분위기가 있었기 때
문에 당장에 모든 직급 간 Pay-band 중첩을 허용하기보다는 승진가급을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였음(임
금인상보다는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 동기를 크게 부여함).

-   H사의 경우 실제로 하위직급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별로 임금인상을 소폭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승진 인상률을 크게 하여 광폭의 임금인상을 통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였음.

-   H사의 경우처럼 상하위직급 간 임금의 중첩범위를 일부 직급에만 허용하거나 하위직급의 경우 승진연
한에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임금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굳이 상하
위직급의 Pay-band 간 간극이 있더라도 큰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수당체계 정비와 연계하여 성과급제도 신설
-   앞서 임금항목 분석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H사는 부서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수당들을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나 기본급 구조를 개선하더라도 

수당항목을 단순화하는 개선방안은 추가적으로 필요함.

-   H사에는 성과급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임금항목인 성과급을 추가하는 것이 기존의 임
금항목을 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과급제도의 도입에 앞서 임금항목을 사업
본부별로 정리한 후, 지급명칭이 중복되는 임금항목은 명칭을 통일하거나 지급목적이 동일한 것은 하
나의 임금항목으로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함.

-   임금항목을 통합하거나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금항목이 삭제되거나 그로 인해 총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임금항목 단순화가 오히려 임금불만족을 높일 수도 있어서, 임금항목 단순화 이후에 진
행되는 성과급 개선방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지급이 가능한 적용방식(플러스-

섬)을 검토하였음.

<표 1> H사의 성과급제도(Incentive 제도) 개선방안

부서별 수당 (As-Is) 부서별 수당 통합안 (To-Be)

건축 교육 토목 기획관리 수당항목 지급기준(안)

야근수당 휴일, 야근수당 휴일, 야근수당
연장, 휴일근로

야간근로
법적 기준에 맞춰 통상임금으로 지급

업무수당

책임수당

업무실적비

기술점검, 컨설팅점검

강사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수당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 지급기준은 

부서별로 목표 설정 후 달성에 따라 지급

특별수당 영업활동비 영업수당 영업 성공 시 부서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실적수당 경영성과급

부서별 목표 달성 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기획관리부서의 경우 총목표액의 일정 

% 달성 시 지급 또는 전년대비 성장률에 

따라 지급)

기타수당

/특별수당
기타 예외상황 발생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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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제도의 통합안 설계와 함께 부서별로 상이한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을 통일되게 마련하였으
며, 영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성과급 방식으로 제시하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H사
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H사는 성과급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에 있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성
과급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3. 임금체계 개편 시 장애요인 극복 방안

 ■      노사가 공동으로 이슈를 확인하고, H사의 특성이 반영된 임금체계 개선 실시
-   H사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임금이나 인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사업구조
와 고용안정성을 유지하였지만 건설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시행과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갑작스러운 인
력유출을 경험하면서 노사가 함께 임금체계 문제점과 적정임금 수준을 돌아보게 되었음.

-   H사는 연공에 기반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라는 임금지급 방식 또한 임금경쟁력
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최근 기존 세대와는 다른 MZ세대의 임금공정성 요구(특히 임금역
전 현상 등에 민감)에 신속히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 과거에 경험하
지 못했던 이직률과 그로 인한 업무지체도 예상되었음.

-   H사가 가지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이에 임금체계 

개선과 병행하여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함.

<표 2> H사의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개선과제 개선 중점사항 개선 주요 내용

시간 외 근로 

관리 규정 신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 보완

•   위법 Risk 요인 제거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로 임금체불 Risk가 존재함

•   근로기준법상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시간 관리 

제도에 대한 전체적 개선 필요성이 있음

주 4.5일제 

도입

•   주 52시간에 관한 법률 준수

•   주 4.5일제+리프레시 휴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 

•   일부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추천함

•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통한 건강보호와 여가시간 확보

간주근로시간 

제도 도입

•   간주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 준수 

(사업장외 근무자 포함)

•   위법 Risk 요인 제거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수정함

•   향후 간주근로시간제 미도입 사업장 적발 법적 Risk를 제거함

-   한편 H사처럼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 특성상 불규칙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완전한 개선이나 직무나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직원들이 기존의 임금지급 방식을 급격하게 변경시키거나 

그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를 극도로 싫어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따라서 고정OT수당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발생이 확정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고정OT수당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포괄임금제를 개선하였으며, 기본급을 Pay-band형으로 개선하
면서도 일부 직급 간에는 Pay-band의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의 기본급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발
생하는 단점을 극복하는 수준에서 Pay-band 형태로 전환하였음.

-   포괄임금제와 Pay-band 전환에 추가하여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준이 모호한 수당은 임금명칭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성과에 기반하는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총임금수준에는 큰 변화를 주
지 않으면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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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통한 추가적인 동기부여 방안 마련
-   H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 중 약 35%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많
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임금수준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였지만 당장에 임금만 높일 경우 

인건비와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임금인상과 함께 재원부담이 상대
적으로 덜한 비금전적 보상제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즉 임금 이외에도 타 회사와의 차별점을 만들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취지에서 직원들의 

개선사항이나 향후 희망하는 제도를 다각도로 포함하였음.

-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복리후생제도는 즉시에 실행할 수 있는 항목과 중장기에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을 

노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표 2> H사의 복리후생제도 개선방안

복리후생 항목 신규 도입 내용 도입가능성 노사검토 의견 적용시기

명절 지원

명절 맞이 지방 등 이동을 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전직원 명절 전날 1일 휴일 제공

전전날 함께 단합하는 분위기로 전직원 

회식지원

도입완료
※   컨설팅 진행 기간 중 신규 복지제도 신설 및 

시행 완료

2022. 9. 

신규 제도 시행

숙박 출장 시 2인 1실 사용 변화권고

출장이 많은 협회의 특성상 직원들이 2인 

1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함. 1인 1실로 

변화 권고

2023. 1. 

시행

임신/출산

축하

(1)   임신/출산 축하 선물 키트 지급 (튼살크림, 

엽산, 철분, 비타민D, 담요, 기저귀, 신생아 

스킨케어 제품, 임신출산 정보지 등)

(2) 출산축하금 지급 

(1) 낮음

(2) 높음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한 도입 가능성 적극 검토

대상자가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도입 시기는 

차후 부서 의견 취합 후 결정 예정

2023. 

중순 이후

학자금 

지원
자녀 학비 지원 높음

학자금 도입에 관한 니즈가 있어 지속적으로 

도입에 대하여 고민하였음. 지출 금액이 크나, 

퇴사 직원 등의 발생으로 복지 효과성이 

고민됨

장기적 

검토 예정

야간 교통비 

지원

야간근로 이후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
중간

현재 대다수의 연장근로가 대중교통 운영 

시간대에 완료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부서에서 상황에 맞춰 지급하고 있어 제도로 

규정의 필요성이 모호함

장기적 

검토 예정

4. 임금체계 개편의 기대효과와 사례 활용

 ■      기존 임금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임금체계 개선도 가능
-   과거에는 다른 회사들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계를 그와 비슷하게 맞추
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노동이동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인력 유지와 경
쟁력 확보수단으로서 기업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시장임금을 참고하면서 내
부적인 임금수준을 조정하고 있음.

-   H사의 경우 연공급 임금체계가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인 누적되는 임금인상 부담이나 연공에 의해서
만 임금인상이 가능한 단점도 있었지만 고정OT를 사전에 정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임금
지급방식이 우선적인 해결과제였음.

-   지금까지 포괄임금제의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이 언론이나 사례를 통해 제시되어 왔지만 어떤 방식으
로 포괄임금제를 수정하면서 좀 더 경쟁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부
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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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사가 포괄임금제 개선 시 기존 근로조건 저하의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임금체계에 대해 

완전히 혁신적인 임금체계가 아닐지라도 기본급 범위의 확장을 통해 연공급의 단점을 극복하고 동기부
여 측면의 장점이 있는 성과급 임금항목을 도입한 점은 포괄임금제 개선과 동시에 성과급제 도입을 고
려하고 있는 기업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고정OT를 설정하더라도 총임금수준은 감
소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급 인상, Pay-Band 범위의 상향조정 및 성과와 연계한 성과급제도의 신설을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달성하면서도 임금저하를 최소화했다는 점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사례임.

 ■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상으로 적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연장근로 동기를 높이는 점이 있으므로 임금체
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먼저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한 후에 임금체계를 직무 또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정 제수당 등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전에
는 없었던 포괄임금제를 임의로 신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5)(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본급
에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사례 등),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선하면서 동시에 위법한 임금체계도 만
들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   한편 포괄임금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대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지침을 구체화하여 근로시간의 양적관리를 강화하고, 간주근로시간제6)를 통해 

업무의 자율성도 주면서 개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   낮은 임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정 임금수준만을 높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며, 

인건비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H사와 같이 4.5일 근무제도와 리프레시 휴가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무리 포괄임금제 방식을 법위반 사항으로 지적하더라도 장시간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거나 장시
간 근로를 가정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노사가 편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자
발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무나 성과 중심의 혁신적 임금체계 도입은 요원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도 개별 산업 및 업종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면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 경우 H사의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우선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5)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제도에 비해 근로자의 업적·성과에 연계되는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하에서는 할증임금(법정 제수
당)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연봉제 실시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의 할증임금 비지급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임(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2006), 『임금제도 개편
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고용노동부).

6) H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보고서(정동관 외(2016),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
된 결과와 유사하게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시간만큼은 자유로이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의 도입 니즈가 노사 간에 크지 않았지만 고정OT수당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적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
로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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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을 대상으로 직급 단계를 축소하고, 연공급적 기본급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업적고과를 통해 차등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을 도입하였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부서별 차등 지급도 고려하고 있음.

직무확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직무급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려고 함.

1. 개요

■      1960년대에 설립한 제조업체이고, 최근에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   주된 사업 영역은 자동차부품 제조이고 국내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 직원 수은 360명 정도이고, 매출액은 5,000억 원 정도이며, 영업이익은 200억 원 정도임.

-   매출 경로는 내수와 수출이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있음.

-   조합원은 생산직이며 그 외 직원은 가입하고 있지 않음.

2. 직무관리

1) 직군 및 인력구성

■      직군은 생산직군, 마케팅(영업)직군, 연구개발직군, 경영지원직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생산직군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생산직, 생산설비 보전 등을 담당하는 생산기술직, 그리고 생산 관
련 전반적 관리와 자재관리,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생산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케팅(영업)직군은 국내외 영업과 협력사 관리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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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직군은 자체 연구개발은 물론 협력사들과 협업 연구개발과 관련 관리를 담당함.

-   경영지원직군은 기획, 재무, 인사, 노무, 총무 등을 담당함.

<직군 구성>

직군 직종 및 직무

생산직군

• 생산관리직 : 제조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등 담당

• 생산기술직 : 생산설비 보전 등 담당

• 생산직 : 제품 직접 제조 담당

마케팅(영업)직군
• 영업직 : 국내 및 해외 영업 등 담당

• 구매직 : 협력사 관리 등 담당

연구개발직군 • 단일 직종으로 자체 연구와 협력사들과의 협업 연구 등 담당

경영지원직군 • 단일 직종으로 기획, 재무, 인사, 노무, 총무 등 담당

■      전체 정규직 중에서 생산직은 130명 정도이고, 230명 정도가 타 직종임.

■      이러한 직군 분류는 인사고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승진과 임금관리에서는 직군 분류를 달리하여 활
용함.

-   인사고과에서는 직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직군을 4개로 구분하고 직군마다 고과항목을 

달리하고 있음.

-   승진과 임금관리에서는 생산직군 중에서 생산기술과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종과 마케팅(영업)직군, 

연구개발직군, 경영지원직군을 하나의 직군으로 묶고, 생산직군 중에서 직접 제조를 담당하는 생산직
을 또 하나의 직군으로 분류하는 등 직군을 2개로 구분하여 운영함.

<인사관리 분야별 직군 분류>

인사고과 측면의 

직군 분류

승진 및 임금관리 

측면의 직군 분류

직군1
생산직 직군1

생산관리직

직군2

생산기술직

직군2
영업직

구매직

직군3 연구개발직

직군4 경영지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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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

■      생산관리직, 생산기술직, 영업직, 구매직, 연구개발직, 경영지원직의 직급은 2단계이고, 생산직의 직급은  

1단계로 구성하고 있음.

<직급 단계>

직급 단계 직급 명칭

생산관리직, 생산기술직, 영업직, 구매직, 연구개발직, 경영지원직 2단계 매니저 → 책임매니저

생산직 1단계 사원

■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직의 직급은 “사원” 1단계임.

-   직책자로 조장, 반장, 라인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라인장을 폐지하고 조장과 반장만 운영함.

■      생산직 이외 직종들의 직급은 “매니저 → 책임매니저” 2단계임.

-   “사원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5단계 직급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2단계로 축소하였음.

-   매니저는 기존의 “사원” 직급이고, 책임매니저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 대리 이상의 직급들을 통
합한 것임.

-   직급 단계 축소로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이 없어지게 되어 직급을 개편할 때 기존 승진제도에서의 차기 

직급 승진 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였음.

-   승진연한은 학력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음.

-   직책자인 팀장은 책임매니저 직급에서 선임함.

3. 임금관리

1) 임금 구성 및 인상 방식

■      임금은 기본급, 수당,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있음.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 수당 + 성과급

■      기본급 인상은 생산직은 호봉으로, 생산직 이외 직종은 인사고과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인상함.

-   생산직은 인사고과 없이 직책 및 호봉별로 기본급을 정해 놓은 임금표로 운영하는 직책별 호봉제 형태
이며, 반장의 임금표가 있고 직책이 없는 사원 직급과 직책자인 조장을 하나로 묶어 똑같이 적용하는 

임금표가 있음.

<생산직 기본급 임금표>

직책자 無직책자

반장 조장 사원 직급

기본급 임금표 호봉표 1 호봉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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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들은 인사고과 등급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는 고과급 형태임.

-   기존에는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들도 기본급을 정액으로 인상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이 인상되
는 연공급적 성격이었으나, 최근에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형태로 변경된 것임.

-   다만, 변화 초기이고 제도의 수용성과 향후 인상률 차등 폭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기본급 인상률이 

가장 낮은 최하위 인사고과 등급의 인원 비중은 아주 작게 설정하고 있음.

<생산지 이외 직종 기본급 인상방식>

전년도 기본급 × 인사고과 등급별 인상률

■      수당은 직무특성에 따른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임.

-   직무 관련 수당은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연구수당 등이 있고, 통상적 성격임.

-   생산직의 직무수당은 종류가 많지만,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들의 직무수당은 재무 및 회계 관련 수당 

등 소수임.

-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 중에서 제도상의 기본급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만 채용이 수월한 경력직에는 특
별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성과급은 최근에 도입한 것으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성과급의 전체 규모는 매년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함.

-   기존에는 연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위로금 성격의 격려금이 있었음.

■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인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운영하고 

있음.

-   월 20시간을 고정으로 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월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      경력직 입사자들을 위한 연봉 임금표를 두고 있지만 입사 시 연봉 결정에만 사용하고, 이후의 임금 인상
은 해당자와 개별 협상으로 이루어짐.

2) 임금수준

■      신입사원 초임 대비 정년퇴직자의 임금수준은 1.8배임.

■      신입사원의 초임을 높게 설정하고, 이후의 임금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함.

4. 마치며

■      사례기업은 최근에 생산직을 제외한 직종을 대상으로 직급 단계를 축소하였으며, 연공급적인 기본급 인
상 방식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새로이 도입한 성과급도 인사고
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이는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능률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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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및 임금 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의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을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하면서 제도상으로는 수평적 조직을 만들
었지만 기존 직급체계의 위계문화가 남아 있어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차등 임금 인상을 하게 되다 보니 인사고과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 고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인사고과 등급별 인원분포를 공개하
는 등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성과급은 부서 간 갈등 유발을 방지하고자 개인 간에만 차등을 두고 있는데, 동기부여 강화 측면에서 

부서 간 차등도 고려하고 있음.

-   직급 단계 축소로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직군 내에서 직무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음.

■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제도만의 변화로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화에 대한 관
리와 함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